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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이 연구의 목적은 지식정보사회가 요구하는 전문사서직의 한 유형으로서 교수사서제의 의의와 적용의 문제 

그리고 그 발전 요소들을 논의하는데 있다. 대학사서에게 교수지위를 부여하게 된 배경과 발전과정을 개관하

고, 현재 교수지위를 부여하고 있는 미국의 현황을 중심으로 교수사서제가 대학도서관의 발전에 미치는 긍정

적, 부정적 영향을 고찰하였다. 마지막으로, 대학도서관의 교수사서제가 적용, 발전되기 위해서 검토되어야 할 

문제점들을 교수사서의 직위체계, 자격, 평가 그리고 교육의 측면에서 논의하였다. 

ABSTRACT

The pupose of the study is to define the concept of faculty librarian system and provide 

suggestions in developing the system as a professional mode suitable for academic librarianship. The 

background and development of the system were reviewed and the advantages and disadvantages 

of faculty librarian system were addressed along with the investigations of the current status of 

professor librarians in USA. Key issues related to a rank system, qualification, evaluation and 

edcucation of faculty librarian were discussed in the light of implementing and promoting this 

system in domestic university libra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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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대학도서관은 학생과 교수의 학습과 연구 활

동이 이루어지는 대학 내의 또 다른 대학기능

을 수행하는 곳이다. 대학의 이념과 사명을 구

현하는데 가장 중요한 지적자원이 되며 대학의 

질을 가늠하는 척도가 되기도 한다. 도서관의 

발전 없이는 학문의 발전이나 대학의 발전을 

기대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대학

도서관의 기능을 극대화하기에는 시설과 자료 

그리고 직원의 질적, 양적수준 측면에서 많은 

어려움을 안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더욱이 대

학도서관이 직면하고 있는 교육환경과 정보환

경의 변화는 도서관의 존재 형태나 서비스 방

식에 많은 변화를 가져왔고, 그 변화는 실제 도

서관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사서의 역할 변

화로 이어져 대학사서직은 새로운 위기와 변화

의 기회를 맞이하고 있다. 

장서 중심의 서비스 이외에 전자정보원의 접

근 능력이 강화된 정보이용환경은 사서의 정보

원에 대한 평가와 체계적인 이용안내 및 지도

의 기능을 부각시켰으며, 정보량의 급증, 학문

과 지식의 세분화, 언어의 다양성 그리고 학문

간 연관성의 증대로 특징지어지는 대학도서관

의 환경 변화는, 이용자요구의 변화를 분석하

고 해석하며 그것을 바탕으로 전문화된 주제별 

서비스나 이용자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는 사서의 언어 능력과 주제지식 그리고 전

문기술의 중요성을 강조하게 되었다. 

이와 같이 앞으로 대학사서가 수행하게 될 

역할은 대학의 연구와 교육활동을 지원하기 위

한 학문적 소양 이외에도 정보와 지식의 중요

성에 대한 사회의 인식과 기대에 부응하기 위

한 역할변화로 확장되고 있다. 단순히 정보의 

접근과 이용을 돕는 역할에 그치지 않고 정보

의 문제를 분석하고 해결하는 방법에서부터 새

로운 지식과 정보의 생산을 위한 연구의 방향

까지도 제시해 줄 수 있는 고도의 역량과 자질

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사서의 자격과 교육

수준 또한 그 업무의 난이도와 역할의 중요성

에 따라 더욱 세분화 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대학도서관의 조직내외부의 환경 변

화를 능동적으로 수용하고 대처하기 위한 사서

의 지식과 기술 측면에서의 질적 변화는 필연

적인 것이며 그 변화는 사서의 역량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고 전문성을 기여할 수 있는 그리

고 그에 대한 적합한 지위를 보장받을 수 있는 

대학사서직의 확립으로 발전되어야 할 것이다.

교수사서(Faculty librarian)1)는 대학사서

가 수행하는 역할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그 역할

에 맞는 지위를 보장하기 위해 사서에게 교수지

위를 부여한 대학사서직의 한 유형이다. 미국의 

대학 및 연구도서관을 중심으로 적용되고 있는 

교수사서제는 교수지위의 권한과 책임의 부여

로 사서의 업무성과가 향상되었을 뿐만 아니라 

정서적 정체성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

로 평가되고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과

연 사서의 임무나 책임이 교수와 동일한 권리를 

보장할 만큼 충분히 학술적이고 전문적인 것인

가에 대한 회의적인 비판도 제기되고 있는 가운

 1) ‘교수지위를 지닌 사서(Faculty status librarian)’를 의미하며 ‘Professor librarian'으로 불리기도 한다. 

‘Teaching faculty’(학과교수)에 상응하는 의미로 'Library faculty'(도서관교수)라는 용어가 사용되기도 한다. 

이 글에서는 ‘교수사서’라는 용어로 직역하여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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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 대학사서직의 질적 수준을 강화하기 위한 대

표적인 지위체제로 발전하고 있다.

이 연구는 앞으로 지식정보사회에서 대학도

서관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는데 요구되

는 대학사서직의 한 지위체제로서 교수사서제

의 의의와 문제를 다루고자 하였다. 대학사서에

게 교수지위를 부여하게 된 배경과 대학사회의 

전문직으로서 교수사서가 갖는 의미를 살펴보

고, 1970년대 이후의 미국의 현황을 중심으로 

교수사서제가 대학도서관의 발전에 미치는 긍

정적, 부정적 영향을 고찰하며, 교수사서제의 

적용과정에 고려해야 할 문제점들을 논의하였

다. 대학사서에게 교수지위를 부여하고 있는 사

례는 미국 이외에 캐나다와 중국에서도 찾아볼 

수 있지만 이 연구에서는 미국의 교수사서제에 

대한 문헌 연구로 연구의 범위를 제한하였다. 

국내의 경우, 현직 대학사서에게 교수직위를 

부여하고 있는 대학도서관은 거의 없으며, 교수

사서제에 관한 구체적인 논의 또한 미흡한 편이

다. 대학사서의 역할과 전문사서직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 논문들을 통해 사서의 교수지위에 

관한 내용들이 언급되어 있고(최정태 1978; 

한상완 1993; 정현태 1997), ALA(American 

Library Association; 미국도서관협회)와 ACRL 

(Association of College and Research Lib- 

raries; 미국대학 및 연구도서관협회)에서 개

발한 미국 대학사서의 교수지위에 관한 기준과 

지침이 소개된 바 있다(이병목 1992a; 이병목 

1992b). 

급변하는 정보환경 속에서 부족한 인력과 재

정 그리고 양질의 정보서비스라는 문제를 동시

에 해결해야 하는 국내 대학도서관의 현실을 

감안해 볼 때, 사서의 지위 향상에 관한 교수사

서제의 논의는 다소 시기상조일 수 있다. 그러

나 대학사서의 역할 변화가 요구되고 있고 대

학사서직을 보다 확고한 전문직으로 인식시키

고 확장시킬 수 있는 기회의 수단이 필요하다

면 교수사서제가 그 선택의 하나일 수도 있을 

것이다.

2. 대학사서의 역할과 교수지위

사서에게 부여되는 교수지위란 다른 일반교

수들과 동등한 대우와 기회를 얻는 수단이 되

며 여기에서 동등함이란 대학과 도서관 기구의 

참여, 연구비 수혜, 높은 보수, 휴가, 승진, 종신

재직 등 교수직의 것과 동일한 기준이 적용되

고 평가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교수지위를 

부여받은 교수사서는 교수직위의 봉급과 승진

체계를 적용받게 되며, 의사결정권이나 종신재

직권과 같은 권한을 갖게 된다. 한편, 교수지위

에 따르는 책임으로서 전통적인 도서관 업무 

이외에 정규과정의 이용자 교육을 강의하며 문

헌정보학이나 도서관의 발전에 기여하는 연구

와 학술활동을 수행하게 된다. 

대학사서에게 이러한 교수지위를 부여해야 

하는 근거는 사서의 책임과 역할이 본질적으로 

교육적인 것이며 그것이 교수의 역할과 유사하

다는데 있다(Applegate 1993, 158). 사서와 

교수가 수행하는 역할과 기능이 동일하다면 지

위나 그에 따른 권한과 책임도 동등하게 보장

되어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교수와 사서가 수행하는 기본적 임무에 따라 

그 기능을 구분하면, 교수는 교육과 연구에 종

사하고 사서는 서비스에 종사한다고 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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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교수의 주 기능은 교육을 통해 학생들에게 

지식을 전달하는 것이고 사서의 주 기능은 도

서관 서비스를 통해 교육을 지원하는 것이다. 

교수의 역할을 좀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교

수는 교육자로서 학생들에게 지식과 기술을 강

의하고 학생들을 지도하며, 학자로서 새로운 

지식의 창조, 연구 수행, 저술 활동, 전문적 자

질 향상을 위한 전문학술 단체의 활동 등 학문

연구와 전문직 활동을 수행하고, 봉사자로서 

자신이 획득한 전문지식을 적용하여 대학과 사

회에 봉사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한편, 대학사서는 그동안 지식의 전수와 획

득 그리고 그 지식의 응용이라는 대학의 목표

를 실현하는데 중요한 지적 기여를 해 왔다. 교

수와 학생의 연구 및 교육활동에 필요한 학술

정보를 제공해 주기 위해 정보를 수집하여 조

직하고, 교과과정이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

도록 강의와 관련된 주제별 정보서비스를 제공

해 왔으며, 때로는 연구프로젝트에 직접 참여

하여 조사연구에 필요한 정보를 안내해 주는 

역할을 수행해 왔다. 또한, 대학도서관은 학생

들이 졸업 후 직면하게 될 정보이용 환경의 모

델을 제공하는 교육의 장으로서 사서는 이용자

의 정보이용능력을 신장시키기 위한 다양한 이

용자 교육을 실시해 왔다.

사서와 교수가 수행하는 역할과 기능이 동일

하다면 이와 같은 사서직의 활동과 교수직의 

강의와 학술활동 및 봉사활동과의 비교가 가능

해야 할 것이다. 사서직은 학술정보를 조직하

여 대학내외의 이용자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

는 서비스 전문직으로서 사서의 봉사 활동은 

일반교수의 봉사자로서의 역할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정보서비스나 정리업무, 장

서개발, 그리고 도서관에서 이루어지는 공식적, 

비공식적 이용자 교육과 같은 사서의 일상적인 

업무들이 일반교수의 학술활동이나 강의에 상

응하는 활동임을 설명하고 이해시키는 데에는 

어려움이 따른다. 대부분의 일반교수들에게 사

서의 역할은 단순한 기술업무로 여겨지고 있으

며 사서직을 사무직으로 보는 시각이 지배적이

기 때문이다. 

따라서 사서의 교수지위에 대한 타당성을 설

명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사서직의 업무를 일

반교수들에게 학술적이고 전문적인 활동으로 

이해시킬 수 있는 표현의 수단이 필요하다. 이

러한 수단의 필요성을 인식한 ACRL 위원회에

서는 대학사서의 역할이 교수직으로 정의될 수 

있는 근거를 설명하기 위한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하였고, 일반교수의 학술활동으로 여길 수 

있는 사서직의 구체적인 업무들을 정의하는 보

고서를 작성하도록 하였다(ACRL Task force 

1998). 이 보고서에서는 Ernest Boyer(1990)

의 Scholarship Reconsidered: Priorities of 

the Professorite에 언급되어 있는 4가지 유형

의 교수직의 학술활동을 근거로 교수직의 책임

에 상응하는 사서의 업무를 기술하고 있다. 교

수직의 학술활동을 첫째, 특정 분야의 지식 발

전에 기여하며(inquiry), 둘째, 교과과정을 구

성하면서 지식을 통합하고(integration), 셋째, 

강의와 같은 지적 업무를 통해 지식을 전달하며

(teaching), 넷째, 직면하는 문제 해결을 위해 

지식을 응용(application)하는 행위로 구분한 

후, 사서가 수행하는 업무의 상당 부분이 이 범

주에 포함되어 있음을 인식시켜 주기 위해 유형

별 학술활동에 해당하는 사서의 업무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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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발전 - 사서는 도서관 서비스라는 일

상 업무를 통해 광범위한 질적, 양적 연구 

방법론을 적용하면서 각 학문분야의 지식

베이스를 발전시키고 있다. 여기에는 인용

문헌 분석, 정보이용행태 분석, 효율적인 

정보의 조직과 정보검색 방법론의 설계, 

도서관 서비스의 효율성 평가 방법의 개

발, 이용자와의 커뮤니케이션 유형과 영향

요인 분석 활동이 포함된다.

•지식통합 - 사서는 도서관 업무를 수행하

면서 다른 분야의 이론과 지식을 적용하고 

있다. 효과적인 교육설계를 위해 학습이론

을, 그리고 이용자-사서간의 정보면담의 

효율성을 개 선시키기 위해 커뮤니케이션 

이론을 적용한다. 도서관 이용자와 직원을 

위한 공간 설계를 위해 인간공학기술의 이

론을 토대로 하며, 문헌보존기법을 적용하

여 다음세대 이용자의 정보이용 권리를 보

호한다. 이용자의 정보요구를 해석하고 분

석하여 이용자의 연구 전략 수립을 지원하

며 동료교수에게 저작권이나 교육 목적의 

공정한 이용법에 관하여 자문한다. 

•지식전달 - 강의는 대학사서직의 가장 두

드러지는 특징으로서 사서는 이용자의 정

보원 식별과 평가, 이용 능력을 향상시켜 

주기 위해 도서관 이용교육을 제공하고 

있다. 특정 정보 요구에 가장 적합한 탐색 

전략을 수립하고, 정보원의 신뢰성과 최신

성을 평가할 수 있는 교육내용과 기법을 

개선, 발전시키는 활동을 한다. 

•지식응용 - 사서는 지식발전과 지식통합, 

그리고 지식전달의 경험을 통해 획득한 이

론과 지식을 대학사회 구성원의 연구와 학

습의 요구를 충족시키는데 응용하고 있다.

이상의 학술활동의 유형에 따른 교수직과 사

서직의 비교 결과를 정리하면 <표 1>과 같다. 

교수직과 사서직의 역할 비교는 강의와 연구과

정의 참여자로서 사서가 교수지위의 필수적 기

준에 해당하는 역할들을 충분히 수행하고 있으

며, 사서직 기능의 정체성 측면에서 사서가 교

수지위에 따른 책임과 권한을 수행하는데 부족

함이 없음을 보여 준다.

3. 교수사서제의 발전현황과 영향

3. 1 교수사서제의 발전과정

공식적으로 문헌정보학 교육이 시작되었던

<표 1> 교수직과 사서직의 학술활동 비교

교수직 학술활동의 유형 사서직

연구와 저술 지식발전(Inquiry)
인용문헌연구, 정보이용행태분석, 정보조직과 검색 시스템의 설계, 정보
서비스 효율성 평가, 커뮤니케이션 유형 및 요인 분석

교과과정 구성 지식통합(Integration)
교육설계와 학습이론, 정보면담과 커뮤니케이션 이론, 도서관 건축과 인
간공학, 장서관리와 문헌보존처리

강의 지식전달(Teach) 도서관 이용교육

새로운 문제 해결 지식응용(Application) 학습과 연구과정의 정보요구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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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세기 중엽, 미국 대학도서관의 전임제 사서

들은 소수에 불과했고, 도서관의 직원 대다수

가 시간제였으며, 장서관리와 개발의 책임은 

교과과정을 담당하고 있던 교수들에게 있었다. 

19세기 후반에 이르러 도서관의 역할과 책임이 

점차 커지게 되자 전임제 사서의 역할이 세분

화되기 시작했고, 대학사회에서 사서의 지위를 

정립해야 한다는 문제가 대두하기 시작했다. 

1911년에는 ALA의 도서관장 회의를 통해 교

수와 동일한 지위가 사서에게 부여되어야 한다

는 인식을 확인했으며, 컬럼비아 대학에서는 

최초로 사서에게 교수지위를 공식적으로 부여

하였다. 문헌정보학 교육이 대학원 과정의 전

문직 학문으로 확립되었던 1951년 이후 사서

는 자연스럽게 대학교수진의 구성원이 되었고, 

1960년대에 이르러서는 사서에게 교수지위를 

부여하는 대학도서관들의 수가 본격적으로 증

가하기 시작했다(Bloch et al 1977, 4-5). 그

리고 그 이후의 교수사서제의 적용과 발전 과

정에는 ALA의 활동이 큰 영향을 미쳤다. 

대학사서의 교수지위에 대한 중요성을 널리 

인식시키고 공식적으로 인정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들이 ALA를 중심으로 전개되었는데 교

수사서제의 발전을 위한 기준과 지침의 개발은 

그 대표적인 활동의 예라 할 수 있다. 1971년 

ACRL과 ALA는 ‘대학사서의 교수지위 기준

(Standards for Faculty Status for College 

and University Librarians)’을 채택하고 모

든 고등교육기관에 이 기준을 적용하도록 촉구

하였다(ACRL 1974). 이외에도 ACRL에서

는 사서의 교수지위를 지지하고 그 개념을 정

의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문서들을 개발하였다. 

•ACRL. 1977. 대학사서의 선발과 임명을 

위한 지침과 절차(Guidelines and Prode- 

dures for Screening and Appoint- 

ment of Academic Librarians)

•ACRL AAUP AAC. 1972, 2002. 대학

사서의 교수지위에 관한 공동성명서(Jo- 

int Statement on faculty Status of 

College and University Librarians)

•ACRL. 1987. 대학사서의 임명, 교수직

위의 승진 및 종신재직권의 기준과 절차

에 관한 모범문서(Model Statement of 

Criteria and Procedures for Appoint- 

ment, Promotion in Academic Rank, 

and Tenure for College and Univer- 

sity Librarians) 

ACRL은 또한 1990년, ACRL의 기준을 채

택하는 대학도서관을 위해 ‘대학도서관의 교수

지위 지침(Guidelines for Academic Status 

for College and University Libraries)’을 별

도로 작성하여 공포했으며, ACRL의 ASC(Aca- 

demic Status Committee; 교수지위위원회)

에서는 사서들의 교수지위와 직위 그리고 종신재

직권을 지지한다는 성명을 발표하고 이를 2002

년 재승인 하였다(ACRL 2002).

한편, 1971년에 제정되었던 ACRL의 기준

은 1992년과 2001년, ACRL과 AAUP(The 

American Association of University Pro- 

fessors; 미국대학교수협회)가 공동으로 참여

한 가운데 개정되었으며 특히 2001년의 개정

에서는, 대학의 다른 부서에서 인식하는 교수

사서와 일반교수의 차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기준의 용어 사용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인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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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작업이 이루어졌다(ACRL 2001). 사서의 

교수지위에 대한 조건을 9가지 항목으로 나누

어 기술하고 있는 ACRL의 기준 내용을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

(1) 전문직의 책임(Professional respon- 

sibilities)

사서는 전문직 업무를 수행하는데 있어서 독

자적인 판단을 내릴 수 있어야 한다. 사서의 업

무성과는 해당기관의 기준에 근거하여 정기적

으로 엄격하게 평가되어야 한다. 이 평가는 사

서의 업무성과와 서비스, 그리고 학술활동의 

결과물을 확인할 수 있는 동료심사위원회가 수

행해야 한다.

(2) 도서관 기구(Library governance)

사서는 대학 내 다른 교수진과 동일한 구조

의 도서관 기구에 참여해야 한다. 

(3) 대학 통치기구(College and univer- 

sity governance) 

사서는 다른 교수진과 마찬가지로 대학이사

회 또는 그에 준하는 집단의 구성원으로서 자

격을 부여받아 동일한 수준의 대표권을 가져야 

한다. 

(4) 보수(Compensation)

사서의 보수는 다른 교수진의 봉급 체계와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한다. 사서의 봉급체계는 

계약기간에 맞게 조정할 수 있어야 한다. 모든 

사서는 대학의 봉급 규정에 따라 문서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5) 종신재직(Tenure)

사서는 종신재직 규정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 

(6) 승진(Promotion)

사서는 대학 규정에 따라 그들의 학문적 성

과와 전문직 효율성(업무성과, 봉사, 학술활동)

에 근거하여 승진할 수 있다. 승진 절차는 기본

적으로 동료심사제를 근거로 해야 한다.

(7) 휴가(Leaves)

사서의 연구 휴가나 안식년 휴가는 대학 규

정에 따라 적용되어야 한다.

(8) 연구개발비(Research and develope- 

ment funds)

사서는 대학 규정에 근거하여 연구비와 전문

직 개발비를 지원받을 수 있어야 한다.

(9) 학문의 자유(Academic freedom)

사서는 다른 교수진과 마찬가지로 학문의 자

유를 보호받아야 한다. 개인적이든 조직적이든 

어떤 유형의 검열도 허용될 수 없다. 모든 사서

들은 그 내용에 상관없이 자유로운 정보 접근

이 가능해야 한다.

3. 2 교수사서제의 현황

대학사서의 교수지위에 대한 ACRL의 기준

이 공포된 이후 교수사서제는 지난 30여 년 동

안 끊임없는 논의의 대상이 되어 왔으며, 그 기

준의 타당성과 적용의 합리성에 대한 불확실성

은 교수사서제가 기관마다 서로 다른 의미와 

모습으로 발전하게 된 요인이 되었다. 교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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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제의 현황을 살펴볼 수 있는 연구들 역시 조

사대상 기관의 특성과 지역, 규모에 따라 다양

한 결과를 보이고 있어 교수사서의 비율에 대

한 총체적인 파악은 어렵다. DePew(1983)의 

연구에서는 사서에게 교수지위를 부여하고 있

는 대학기관이 79%인 것으로 보고 되고 있으

며, 51명의 대학사서를 대상으로 한 Benedict 

(1983)의 연구에서는 61%의 사서들이 교수

지위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38개 

대학 및 연구도서관을 대상으로 한 Mitchell과 

Swieszkowski(1985)의 연구에서는 36%의 

기관이 사서에게 교수지위를 부여하고 있는 것

으로 분석되었는데 그중 사립기관과 국공립기

관의 비율이 12%:88%로 나타나 기관의 성격

에 따라 교수사서의 비율에 차이가 날 수 있음

을 보여 주었다.2)

교수사서제의 전반적인 발전 현황을 살펴볼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연구는 1990년 ACRL의 

ASC에서 수행한 연구일 것이다(Lowry 1993). 

이 연구에서는 사서의 지위를 교수직(faculty 

status)과 준교수직(academic status)3) 그

리고 전문직(professional status)4)으로 구분

하고 500개의 대학기관을 대상으로 교수지위

의 부여 여부를 설문조사하였다. <표 2>에 나

타난 결과를 보면, 370개의 응답기관 중 약 

67%에 해당하는 248개 기관이 사서에게 교수

직을 부여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어 있다. 준

교수직 사서의 비율(7.3%)까지 합하면 약 

74%의 기관들이 ACRL의 기준에 준하는 교

수지위를 사서에게 부여하고 있다고 할 수 있

다. 이 결과는 1980년에 수행되었던 ACRL의 

기관별 교수지위의 부여 비율이 연구 및 박사

학위 부여기관 30%, 종합대학교 34%, 4년제 

일반대학 26% 그리고 2년제 대학 72%였던 

결과와 비교할 때, 교수사서의 비율이 꾸준히 

증가해 왔음을 확인시켜 준다(ACRL 1981).

<표 3>에서는 1970년대와 1980년대에 나타

난 교수지위의 변화를 살펴볼 수 있다. 370개 

기관 중 75개 기관에서 사서의 지위 변화가 있

었고, 그 중 44개 기관은 교수지위를 획득한 반

<표 2> 기관별 교수지위 부여 현황2)

기관 구분 교수직 준교수직 전문직 사무직 합계

연구/박사학위부여기관 15(53.57) 7(25.00) 6(21.43) 0(0.00) 28(7.57)

종합대학교 65(77.38) 5(5.95) 11(13.10) 3(3.57) 84(22.70)

4년제 일반대학 49(56.98) 11(12.79) 26(30.23) 0(0.00) 86(23.24)

2년제 대학 119(69.19) 4(2.33) 46(26.74) 3(1.74) 172(46.49)

합계 248(67.03) 27(7.30) 89(24.05) 6(1.62) 370(100.00)

 2) 이 표는 C. B. Lowry, “The Status of Faculty Status For Academic Librarians: A Twenty-year Perspective.” 

College & Research Libraries 54(2) (1993), p.165에서 발췌한 것임.

 3) 교수지위의 책임과 권한을 지니고 있지만 종신재직과 일반교수의 직위체계를 적용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교수직 

사서와 구별된다. 교수지위라는 의미에 교수직 사서와 준교수직 사서를 구분하지 않고 모두 포함시켜 사용하는 

경우도 있다. 

 4) 교수지위가 부여되지 않는 전문직 사서는 교수직위의 책임과 권한이 없으며 평가는 도서관 업무 수행 능력을 

근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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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26개 기관은 교수지위를 포기한 경우에 해

당된다. 시기별 지위 변화의 흐름을 살펴보면, 

1970-1974년 사이에는 교수지위의 포기와 획

득의 비율이 33%:66%이고, 1985-1989년 사

이에는 41%:48%로 나타나 사서에게 교수지

위를 부여하는 비율이 꾸준히 증가했으나 1980

년대 후반부터는 그 증가율이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음을 알 수 있다(Lowry 1993). 5)

교수사서제의 발전은 교수지위의 조건들이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를 분석한 연구결과를 

통해서도 살펴볼 수 있다. 1999년 ACRL에서

는 사서에게 교수지위를 부여하고 있는 대학도

서관들을 대상으로 교수지위의 적용 현황을 조

사하였다(Cary 2001). 교수지위의 구성요소

들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없기 때문에 ACRL

의 기준에 명시된 9가지의 항목들을 교수지위

의 요건으로 간주하고 각 조건이 어느 정도 충

족되고 있는지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를 정리

해 놓은 <표 4>를 보면, 대다수의 대학기관들

이 완벽하게 또는 부분적으로 교수지위의 조건

들을 잘 충족시키고 있으나 사서들이 부여받지 

못하고 있는 조건들도 있음을 알 수 있다. 거의 

모든 기관에서 완벽하게 적용되고 있는 교수지

위의 조건은 학문의 자유로서 부분적으로 또는 

전적으로 보장되는 비율이 99.7%에 이른다. 

휴가와 연구비 지원 항목도 일반교수와 거의 

동등하게 적용되고 있으며 특히 연구 프로젝트

와 전문직 개발을 위한 연구비 지원(71.4%)

<표 3> 교수지위의 변화5)

지위 변화 1970-1974 1975-1979 1980-1984 1985-1989 합계

지위 포기 3(33.33) 4(25.00) 7(33.33) 12(41.38) 26(34.67)

지위 획득 6(66.67) 11(68.75) 13(61.90) 14(48.28) 44(58.67)

기타 0(0) 1(6.25) 1(4.76) 3(10.35) 5(6.66)

합계 9(12) 16(21.33) 21(28.00) 29(38.67) 75(100.00)

6)

<표 4> 교수지위 조건의 적용 현황(%)6)

 구분 전문직책임 도서관기구 대학기구 보수 종신재직 동료심사제  휴가 연구비 학문의 자유

전혀 적용
되지 않음

24.7 21.5 30.4 43.3 35.5 35.2 21.1 13.0 0.3

부분적
적용

29.2 25.7 39.1 18.1 20.9 19.4 40.0 15.6 91.6

완벽하게
적용

46.1 52.8 30.5 38.6 43.6 45.4 47.9 71.4 8.1

도서관수 802 879 800 842 845 826 835 797 976

 5) 이 표는 C. B. Lowry, “The Status of Faculty Status For Academic Librarians: A Twenty-year Perspective.” 

College & Research Libraries 54(2) (1993), p.171에서 발췌한 것임.

 6) 이 표는 Shannon Cary, “Faculty Rank, Status, and Tenure for Librarians: Current Trends.” College & 
Research Libraries News 62(5) (2001), p.511에서 발췌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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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일반교수와 거의 동등하게 보장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있다. 일반교수와 동등하지 못

하다고 여기는 조건들을 살펴보면, 보수가 가

장 낮은 비율(43.3%)을 보이고 있고, 종신재

직과 동료심사제 항목 역시 상당수의 사서들이 

일반교수들과 동등한 대우를 받지 못한 것으로 

표현되어 있다. 한편, 교수지위의 조건 중 충족 

정도가 가장 낮게 평가된 보수 항목은 기관의 

특성에 따라 더 큰 차이를 보인 것으로 보고 되

었는데, 준학사학위 수여기관에서는 전적으로 

또는 부분적으로 교수와 동등한 봉급체계를 적

용하고 있다는 비율이 75.7%로 나타난 것과 

비교하여 학사학위 수여기관은 48.4%에 지나

지 않아 학사학위 수여기관의 교수사서들이 가

장 불평등한 대우를 받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

었다. 

1970년대부터 1990년대 후반에 이르는 미

국의 교수사서제의 발전 현황을 살펴보면, 교

수사서제의 적용에 대한 대학사회의 의견이 일

치하지 않은 가운데서도 많은 수의 기관과 사

서들이 교수지위의 권한과 책임을 수용하고 있

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교수지위를 포기하는 

기관들이 있고 교수지위를 부여하는 기관들 중 

교수지위에 따른 조건들을 제대로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는 기관들이 있다는 점들을 고려해 

볼 때, 교수사서제의 유지와 발전에 영향을 미

치는 요인들에 대한 분석과 그 해결 방안이 마

련되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3. 3 교수사서제의 영향

교수지위의 효과는 대학사서에게 더 높은 보

수와 종신재직의 특전을 보장하는데 그치지 않았

다. 교수사서제는 개개인의 사서뿐 아니라 도서

관과 대학의 발전에도 여러 가지 긍정적인 영향

을 미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Hoggan 2003, 

433-436). 

무엇보다 교수지위는 사서의 이미지 개선과 

대학사회 내 사서의 인지도를 높이는 결정적 

요인이 되고 있다. 교수사서가 도서관과 대학

기구의 위원회에 참석하게 됨으로써 도서관과 

대학의 중요한 정책 및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

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었으며, 다른 교수들

에게 동료로 인식되는 계기가 되었을 뿐 아니

라 이전보다 더 나은 상호협력의 관계를 유지

할 수 있게 되어 결과적으로 이용자 교육과 같

은 사서와 교수 간의 긴밀한 협력이 요구되는 

업무의 효율성을 향상시켰다. 

또한, 교수사서는 교수지위가 가져온 긍정적

인 영향의 하나로서 수준 높은 개인의 성장을 

지적하고 있다. 연구와 전문직 활동에 참여함

으로써 교수사서는 변화와 개혁에 더 민감해지

고 더 잘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를 수 있게 

되었다(Montanelli and Stenstrom 1986, 

482-485). 끊임없이 새로운 기술을 도입하고 

정보이용과 접근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하는 

사서에게 변화에 민첩한 적응 능력은 매우 중

요한 자질이 된다. 연구 활동을 통해 사서는 변

화에 적응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과 지식을 

체계적으로 축적해 나갈 수 있게 된 것이다. 연

구비와 회의 참가비의 지원, 전문 활동이 교수

사서가 수행하는 업무의 일부로 인정된 점 또

한 사서가 더 많은 전문직 개발의 기회를 갖게 

한 요인이 되었음을 간과할 수 없을 것이다. 

교수사서제의 효과는 직무만족도에서도 확

인된다. 대학사서의 직무만족도를 조사한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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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결과를 보면, 교수지위가 있는 사서의 만

족도가 교수지위를 지니지 않은 사서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Horenstein 1993). 교

수사서로서 도서관의 기획과 결정과정에 더 많

이 참여한다는 인식이 높은 직무만족도를 가져

온 것이다. 대학기구에 참여할 수 있는 권한의 

부여는 도서관의 기능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

한 정책을 건의할 수 있다는 신분상의 혜택뿐 

아니라 대학의 중요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조직의 일원으로서 자긍심을 느끼게 

하는 정서적인 측면에서의 효과도 큰 것으로 

해석된다. 

이밖에 교육과 강의의 목표의식이 강한 사서

들에게 교수지위는 그 목적을 달성하는 중요한 

수단이 되고 있으며, 사서의 전통적인 교육기

능이 제대로 수행될 수 있는 최선의 장치로 여

겨지고 있다. 

이상의 교수사서제의 장점을 종합해보면, 교

수지위는 대학 내 사서의 인지도를 높이고 개

인의 성장수준을 향상시켰으며, 직무만족도를 

높이고 사서의 고유한 교육기능을 제대로 수행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도서관과 대학의 효율

성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 온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교수사서제가 이렇듯 긍정적

인 측면들만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다.

일반교수들은 대학교육에 미친 사서의 기여

도 측면에서 사서에게 교수지위를 부여하는 것

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서의 불완전한 

강의와 학술활동을 이유로 들어 실제 교수지위

를 부여하는 것에는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 사

서의 기능은 교수의 기능과 전적으로 다르며 

사서에게 교수직이란 경제적인 이익 이외의 별

다른 의미가 없다고 주장한다(Shapiro 1993). 

교수지위의 획득이 종종 사서의 역할 수행에 

혼란을 주며, 연구와 논문발표의 책임 수행에 

치중하다 보면 도서관 서비스의 질을 위협하게 

되고 나아가 교육과정에서 차지하고 있는 도서

관의 기여도가 약화될 수 있음을 우려하기도 

한다(Bechtel 1985, 290). 사서가 교수지위를 

보유하는 것은 일반교수를 흉내 내는 일에 불

과하며, 이용자 서비스의 수준을 저하시키는 

결과를 낳을 뿐 교수지위에 대한 강박관념은 

전문직에 대한 대중의 이미지를 오히려 떨어뜨

리게 할 수 있다는 비판도 따르고 있다(Cronin 

2001, 144). 

교수사서제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은 사서들

에게서도 나타난다. 앞서 교수지위의 조건 적

용 현황에서 살펴보았듯이 교수사서들은 교수

지위에 따른 혜택들이 완전하게 보장되지 않는 

현실을 가장 큰 단점으로 지적하고 있다. 한편, 

교수지위에 따른 혜택은 새로운 의무와 책임을 

동반한다. 사서 자신들도 교수지위가 대학사서

직의 최선의 선택이라 단정 짓지 못하는 또 다

른 이유는 책임을 수행하는 과정에 사서직의 

특성이 충분히 반영되어 있지 못하다는 점이다. 

결과적으로 사서는 책임을 수행할 수 없고 지

위를 포기하게 된다.

교수사서제의 발전 과정에는 늘 지지와 우려

의 목소리가 공존해 왔다. 교수가 된다는 것과 

교수지위를 갖게 된다는 것 사이에는 부정할 

수 없는 차이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교수사서

제가 대학사회의 정보전문직의 한 영역으로 유

지, 발전하기 위해서는 교수지위라는 남의 옷

의 부자연스러움을 감추지 말고 대학사서의 업

무에 적합한 옷을 만들어 나갈 수 있는 체계적

인 준비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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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장에서는 교수사서제의 적합한 직위체

계와 자격은 무엇이며, 그 평가는 어떻게 수행

되어야 하는지 그리고 교수사서라는 전문직을 

목표로 문헌정보학 교육은 어떤 변화를 준비해

야 하는지를 중심으로 국내의 대학도서관 환경

을 고려한 교수사서제의 발전요소들을 다루고

자 하였다.

4. 교수사서제의 발전요소

4. 1 직위체계

교수사서제를 도입, 적용시키는데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할 사항은 교수지위의 직위체계를 정

립하는 일이다. 대학도서관에는 서비스의 방법

과 범위, 서비스 대상자, 장서규모, 도서이용량, 

정리업무의 내용과 수준, 관리업무의 내용과 

범위에 따라 다양한 범주의 직원들이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해 업

무 특성에 따른 부서가 편성되며 각 부서의 직

무가 규정되면 적당한 인력이 배치되고 전문지

식이나 기능의 정도에 따라 직위를 구별한다. 

직위는 지위에 따른 책임과 의무를 반영하며 

진급 체계를 규정한다.

미국의 대학사서직은 교수직, 준교수직, 전

문직, 기술직, 그리고 행정직 등 다양한 직위로 

구분되어 있으며 이 범주 중 어디에 속하느냐

에 따라 권한과 책임의 유형이 달라진다. 교수

사서의 지위에는 교수직과 준교수직이 포함되

어 있는데 이는 교수사서제가 단일의 직위체계

로 발전되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교수사서는 

문헌정보학이나 도서관의 발전에 기여하는 연

구와 학술활동을 수행하며, 장서개발과 정보관

리의 책임을 지고, 대학의 정규과정으로 개설

된 이용자 교육을 강의하며, 자신의 전문성을 

개발하기 위한 전문직 활동에도 참여한다. 그런

데 교수사서의 업무 중에는 교수직의 직위체계

에 부합되지 않는 기능도 있으며, 도서관의 어

떤 기능들은 교수지위의 책임이 없는 일반 사서

직에 의해 더 잘 수행되는 경우도 있다. 모든 대

학사서가 동일한 교수지위의 권한과 책임을 수

행해야 한다는 것은 비효율적인 일일 것이다. 

교수사서제가 단일의 직위체계를 고집하지 못

하는 보다 결정적인 이유는 기존의 전문직 업무 

이외에 연구와 논문발표의 책임을 수행해야 하

는 사서의 부담이 결국 교수지위를 포기하게 한

다는데 있다. 교수사서는 일반교수의 직급을 적

용한 승진과 종신재직의 혜택을 보장받는 대신

에 연구와 논문발표의 책임을 수행해야 하지만 

그 책임을 수행할 수 있는 사서의 근무 조건이 

모두 양호한 편은 아니다(Lowry 1993). 

국내의 대학교직원은 강의를 담당하고 있는 

교원과 그렇지 않은 직원으로 구분되며 대학 

직원은 각 대학의 인사 규정에 따라 일반직, 기

술직, 기능직, 행정직, 사무직 등으로 구분된다. 

대학 직원의 한 직위로 규정된 사서직은 사무

직이나 행정직과 동일한 직급체계를 따르고 있

어 미국의 경우와는 달리 대학사서의 지위가 

전문직으로 분류될 수 있는 직위체계를 가지고 

있지 않다. 국립대학도서관협회에서는 대학도

서관의 직원을 교수직, 사서직, 행정직, 조교, 

전산직, 기능직 등으로 구분하고 있지만 여기

에서 교수직은 사서에게 부여된 교수직위가 아

니라 각 기관의 도서관장을 맡고 있는 일반교

수의 직위를 나타낸 것이다. 

따라서 국내 대학사서직에 교수사서제를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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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사서직 체계보다는 독

자적인 교수사서제의 직위체계가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교수사서의 지위를 보장하면서 사

서직의 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직위체계란 책

임과 권한에 따라 직위의 구분을 세분화할 수 

있으며 나아가 교수사서제의 대안이 될 수 있

는 직위체계를 의미하는 것이다. 모든 사서에

게 교수직과 동일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하는 

방법보다는 교수직위의 기본 요소라 할 수 있

는 강의와 연구 그리고 서비스 활동을 대상으

로 교수사서제의 직위에 융통성을 부여하는 것

이 바람직할 것이다. 전문직 업무를 수행하면

서 전임강사, 조교수, 부교수, 교수의 승급 체계

를 적용하는 직위와, 교수지위를 지니지만 교

수직위의 직급은 적용하지 않는 직위로 구분할 

수도 있으며, 종신재직권의 유무 또는 강의와 

서비스의 책임만을 지는 직위와 강의와 서비스 

그리고 연구의 책임을 모두 지는 직위의 구분

도 가능할 것이다(Martin 1993). Dickinson 

대학도서관에서 적용하고 있는 ‘교수전문직

(academic professional)’ 역시 교수사서제에 

대한 또 다른 직위체계가 될 수 있다(Bechtel 

1985). 이 직위는 사서뿐 아니라 행정직이나 

교수직 또는 사무직 어디에도 포함되지 않는 

대학 내의 다른 모든 전문직을 수용할 수 있다

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 교수전문직 사서는 종

신재직제가 아닌 계약직임용 방식을 적용하고, 

연구나 논문발표, 강의와 같은 교수직의 책임

은 요구되지 않으나 보수나 휴가, 교수회의의 

참석 등 일반교수와 동등한 혜택을 받으면서 

정규교과의 강의가 아닌 도서관의 이용자 교육

을 통해 교육자로서의 사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그런데 이와 같이 직위체제가 다양해 질 경

우, 직위의 결정 권한이 누구에게 있는가 또한 

중요한 문제가 된다. 교수사서제를 시행하고 

있는 미국의 대다수의 대학도서관에서는 사서

에게 부여할 직위의 선택 권한을 경영자에게 

제한하고 있으나 개인적 조건이나 전문직 경력

에 따라 지원자가 스스로 선호하는 직위를 선

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다

(Ruess 2004). 이는 교수지위의 변동을 가져

오는 요인을 사전에 해소할 수 있다는 측면에

서 사서와 기관 모두에게 유익한 정책이 될 것

이다. 

4. 2 자격

교수사서제의 적용에 대한 타당성과 관련하

여 일차적으로 제기되는 문제는 사서의 자격조

건이다. ACRL의 모범문서에는 교수사서의 

최종학위가 문헌정보학 분야의 석사학위 이상

으로 명시되어 있다. 실제로 미국 대학사서의 

채용기준에 대한 ACRL의 조사결과를 보면, 

62%의 기관이 석사학위를 필수 요건으로 제

시하고 있고, 28%는 업무의 성격에 따라 예외

적인 경우를 두기도 하며, 10%는 채용의 기본

조건에 포함시키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있다(Lowry 1993, 164). 그러나 박사학위를 

비롯하여 강의 조교나 연구 경력을 지니고 있

는 일반교수들은 최종 학위가 석사학위인 사서

의 교수지위에 강한 불만을 표시하고 있다. 문

헌정보학의 학문적 정체성에 확신을 갖지 못하

고 있는 일반교수들에게 문헌정보학 석사학위

는 대학의 교육과정이 아닌 전문직업인을 양성

하기 위한 수단으로 여겨지고 있으며 특히 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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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학위가 없는 사서에게 승진이나 종신재직의 

혜택을 보장하는 기관에서는 사서의 자격 문제

가 더욱 심각하다(Crowly 1996). 

우리나라의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에는 사

서직원을 1급 정사서, 2급 정사서, 그리고 준사

서로 구분하고 있지만 전문직의 범주는 명확하

게 명시되어 있지 않다. 정사서 1급은 문헌정보

학 박사학위나 문헌정보학 석사학위에 타 분야 

박사학위 소지자를, 정사서 2급은 문헌정보학 

학사 또는 석사학위의 소지자로 규정하고 있으

며 실제로 국내에서는 2급 정사서를 전문직의 

최저기준으로 간주하고 있다. 2급 정사서는 문

헌정보학과를 졸업하거나 석사학위를 받은 자, 

교육대학원에서 도서관교육 또는 사서교육을 

전공하여 석사학위를 받은 자, 준사서 자격증

을 소지하고 도서관 등 근무경력이 3년 이상 

있는 자로서 지정 교육기관에서 소정의 교육과

정을 이수한 자 등 대학에서 문헌정보학과를 

졸업하면 전문직의 자격을 자동으로 부여받을 

수 있고 전문대학 졸업자들도 소정의 과정을 

거쳐서 정사서가 될 수 있는 자격 기준을 가지

고 있다. 이는 ALA가 승인한 대학원의 교육

과정을 수료하고 문헌정보학의 석사학위를 요

구하는 미국의 경우보다 더 낮은 전문직 수준

으로서 교수사서제의 적용에 사서의 자격 요건

의 강화는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 

국내 대학사서 390명을 대상으로 교육배경

을 조사한 한 연구결과를 보면, 학사가 63.3%

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었고 석사는 

19.2%, 준학사는 16.4%, 그리고 박사가 1%

를 차지하고 있었다(임동빈 2001, 95). 국공립

도서관이나 전문도서관의 사서의 학력과 비교

하여 대학도서관은 학사의 비율이 가장 높고, 

석․박사는 전문도서관보다 낮은 것으로 분석

되었다. 현재의 대학도서관 업무를 수행하는데 

사서의 높은 학력이 요구되지 않음을 알 수 있

는 결과이다. 그런데 대학사서들을 대상으로 

대학사서에게 적합하다고 생각되는 학력 수준

을 설문한 또 다른 연구결과에서는, 고등학교 

졸업이 2.8%, 전문대 졸업은 7.4%, 4년제 대

학졸업은 73.3%, 그리고 석사학위와 박사학위

가 각각 13.9%, 0.9%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김창섭 1999). 일반적으로 다른 전문가 집단

의 학력 기준이 석사나 박사 이상인 점을 감안

한다면 이러한 결과는 대학사서직의 전문성에 

대한 사서들의 인식이 아직 구체적이지 못하다

는 것을 보여 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

나 응답자의 상당수가 앞으로 전자 정보화에 

대처할 수 있는 전문 고급 인력이 대학도서관

에 요구될 것이라는 의견에는 전적으로 동의하

고 있었다. 

현재의 대학도서관 업무를 수행하는데 사서

의 학력은 문제되지 않는다고 여길 수 있지만 

사서를 동료로 인식하지 않고 있는 우리의 대

학환경에서는 이용자 교육과 같은 일반교수와 

사서간의 업무 협조가 순조로울 수 없다. 장서

개발 역시 도서관 정보원의 범위와 특성은 질

적인 교육을 제공하는데 필수적인 요소인 만큼 

해당 교과과정의 목표와 교육방법, 교수의 연

구관심 분야 그리고 학생의 학습능력과 방식에 

대한 상호 이해를 바탕으로 해야 하지만 교과

담당 교수와 그 주제 분야를 담당하고 있는 사

서간의 유기적 관계가 결여되어 있다. 대학의 

행정가가 사서에게 도서관 예산과 자료선택의 

권한을 얼마만큼 부여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도서관의 최고의 직위라 할 수 있는 도서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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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이 전문직 사서에게 부여되지 않고 도서관 

운영의 전문지식이나 경험이 없는 비전공 교수

들의 보직개념으로 여겨지고 있는 현실 또한 

대학사회가 인식하고 있는 사서직의 전문성을 

대변해 준다. 현재 국립대학도서관장은 법규상 

교수 또는 부교수가 겸임하도록 되어 있고 전

문사서직은 관장이 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사

립대학의 경우에도 전문직 사서가 도서관장을 

맡고 있는 기관이 있지만 단 한 기관7)에 불과

하며 대부분 전문직 또는 비전문직 교수가 도

서관장직을 겸임하고 있다(한국사립대학교도

서관협의회 2005). 도서관 운영과 교수업무를 

동시에 수행해야 하는 교수겸임제의 관장직을 

보완하기 위해 최소한 문헌정보학을 전공한 교

수가 부관장직을 맡도록 하는 부관장제가 도입

되고 있기는 하나 대학사서직의 발전과 대학도

서관의 효율성 측면에서 본다면 도서관의 전문

지식과 실무경험이 풍부한 전문직 사서가 도서

관장직을 전담하고, 그 사서는 교수직위를 부

여 받은 교수사서로서 적합한 자격을 보유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일 것이다. 

따라서 교수사서의 자격조건은 최소한 일반

교수의 기준과 동일하게 문헌정보학 분야 박사

학위를 필수요건으로 하거나 문헌정보학 석사

학위를 포함하여 두개 이상의 석사학위를 소유

하도록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문헌

정보학 이외에 타 분야의 석사학위를 취득하는 

사서는 특정 주제 분야의 전문성을 획득할 뿐 

아니라 그 분야의 1, 2차 정보원의 중요성과 지

적 규범을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므로 

교수사서의 주제전문성을 발전시킬 수 있는 추

가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4. 3 평가

교수사서제의 도입과 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또 다른 요소는 사서의 평가기준이다. 사서를 

평가하기 위해 일반교수와 동일한 평가기준을 

적용하는 방법과 교수사서를 위한 또 다른 평

가기준을 개발하는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으

나 후자의 경우를 선택할 때에는 구체적인 근

거를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대학기관들은 보통 교수를 평가할 때 교수의 

역할에 해당하는 강의와 학술활동 그리고 사회

봉사의 기여도를 기준으로 하지만 실질적으로 

강의나 대내외 봉사보다는 연구업적이 주요 평

가항목이 된다. 교수사서의 평가에 일반교수의 

기준을 적용한다면 교수사서 역시 승진이나 종

신재직 또는 재임용의 심사를 위해 연구와 논문

발표의 업적이 주요 평가 대상이 될 것이다. 교

수지위를 부여받은 사서는 그 지위에 대한 책임

의 일부로서 도서관 업무 이외에 연구와 논문발

표의 의무를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ACRL의 

기준에는 교수사서에 대한 평가가 동료심사제

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 이외에 평가 기준에 

대한 구체적 설명이 없으며, 모범문서에서도 사

서의 평가에 고려할 수 있는 일반적인 업무성과

를 중심으로 최소한의 기준만을 제시하고 있어 

해당 기관의 임의적 해석을 허용하고 있다.

교수사서의 평가를 일반교수의 기준에 따라 

 7) 한국사립대학교도서관협의회의 회원교 편람에 의하면 회원기관 96개교 109개 기관 중 전문직 사서가 도서관장직

을 전담하고 있는 상명대학교 천안캠퍼스 도서관을 제외한 25개 기관에서는 전문직 교수가, 83개의 기관에서는 

비전문직 교수가 도서관장직을 겸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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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격하게 실시해야 한다는 주장(Hersberger 

1989)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수사서제를 시

행하고 있는 대부분의 미국 대학도서관들은 교

수사서의 평가에 일반교수의 기준을 거의 적용

하지 않고 있다. 90% 이상의 대학도서관들이 

교수사서에게 논문발표를 권장하고 있으나 강

제적인 것은 아니며, 승진과 종신재직의 심사

에 연구업적보다는 도서관 업무의 수행성과를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DeBoer 

and Culotta 1987; Lowry 1993). 그러나 

종신재직중인 사서에게는 연구업적이 종신재직 

평가의 중요한 근거가 되며 불충분한 연구업적

은 종신재직이 철회되는 가장 빈번한 이유가 되

고 있다. 따라서 종신재직의 사서에게는 연구와 

논문발표가 여전히 큰 부담으로 여겨지고 있다

(Mitchell and Reichel 1999). 일반교수의 평

가 기준인 연구와 논문발표는 대학사서가 교수

지위를 주장하지 않는 가장 근본적인 요인이 되

고 있다. 교수지위의 포기라는 결과를 가져오게 

하는 요인으로서 교수사서제의 적용에 실질적

인 걸림돌이 되고 있다(Hill and Hauptman 

1986, 157). 

따라서 교수사서의 평가에 일반교수의 기준

을 적용시킬 수 없는 근거를 설명하고 그 대안

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전통적으로 사서직은 

실무위주의 서비스직이었으며 일반교수와는 달

리 연구나 논문발표와 같은 학술활동이 주요 업

무는 아니었다. 타 분야 연구자들의 조사와 연

구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전문직 업무를 수행해 

왔지만 사서들이 사서직이나 문헌정보학의 발

전을 위해 조사 연구 및 저술활동을 수행한 경

험은 많지 않다. 사서의 업무성과가 결코 교수

의 연구업적을 대신할 수 없다는 지적이 있지만 

사서가 대학사회에 기여하는 가치가 반드시 연

구업적을 통해 확인되는 것은 아니다. 연구와 논

문발표가 대학사서의 업무성과를 평가하는데 중

요한 요소가 되지 못한다는 연구결과들이 이를 

뒷받침해 주고 있다(Park and Riggs 1991; 

Mictcheell and Swieszkowski 1985). 

2장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사서직의 업무 자

체가 교수직의 학술활동으로 인정될 수 있음에

도 불구하고 교수사서의 평가에 연구업적이 반

영되어야 한다면 사서직과 교수직의 업무 수행 

과정과 환경의 차이점들이 분석되어져야 할 필

요가 있다. 현실적으로 사서가 수행하고 있는 

도서관 업무는 구조화되어 있어서 일상적인 업

무 이외의 개인적 연구를 수행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다. 일반교수는 정규업무 활동으로 연

구를 수행하지만 사서는 연구를 수행하거나 교

수위원회에 참석하기 위해서 정규업무의 시간

을 할애해야 하고 이는 결과적으로 사서의 교

수지위가 도서관 서비스의 질을 약화시키고 있

다는 비판의 근거가 되고 있다(White 1996). 

교수지위를 부여받은 사서는 평균적으로 도서

관 업무에 40%, 연구와 논문발표에 40% 그리

고 이용자서비스에 20%의 시간을 할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Hart 1999). 이러한 업

무 조건에서 일반교수와 동일한 양의 연구업적

을 요구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할 수 있다. 교

수사서의 연구업적은 그 질적 수준에 대한 신

뢰도면에서도 논쟁거리가 되고 있다. 연구업적

에 대한 압박감으로 출판물의 양은 증가했으나 

교수사서의 연구결과물 대다수가 질적으로 의

문시되며 그 결과물을 근거로 사서들의 교수지

위를 보장한다면 전문직의 발전을 저해하는 일

이 될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다(Reber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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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Shapiro 1993).

따라서 일반교수의 기준으로 교수사서를 평

가해야 한다면 사서의 공식적인 도서관 업무를 

제한하는 구체적인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

다. 수행해야 할 업무와 평가 대상이 되는 업무

가 달라서는 안 될 것이며, 사서가 수행하는 고

유 업무의 가치와 그 업무에 투여되는 노력과 

시간의 대가를 인정받을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사서의 교수지위는 사서가 일반교수와 똑같은 

일을 수행하기 때문에 부여된 것이 아니라 사

서가 하는 일이 그 기능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부여된 것이라는 점을 재인식 할 필요가 있다. 

4. 4 교육

전문사서를 교육시키는 문헌정보학 교육기

관은 사회가 요구하는 사서의 기능과 역할의 

변화를 교육과정에 잘 반영할 수 있어야 한다. 

대학사서의 직위가 다양해지고 사서 개인의 능

력과 자격에 맞는 직위의 선택이 가능한 환경

이 주어진다면, 문헌정보학 교육과정 또한 도

서관의 직위체계와 학생들이 선호하는 진로에 

따라 현재의 교과과정을 재구성해야 할 것이다. 

그동안 문헌정보학 교육이 모기구의 지원과 보

조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전문직 교육에 치

중해 왔다면, 교수사서를 지망하는 학생들에게

는 적합한 학위과정을 통해 교수직의 임무와 

역할을 이해시킬 수 있는 공식적인 교육이 제

공되어야 한다. 

미국의 경우, 대학사서의 자격조건은 ALA

가 승인한 문헌정보학 교육과정을 이수한 석사

학위 소지자이다. 그러나 대다수의 기관에서는 

석사과정 이수에 학위논문의 제출을 요구하지 

않고 있어 미국의 대학사서들은 다른 업무 능력

과 달리 연구 능력이 결여되어 있고 승진이나 

종신재직의 요구조건을 충족시킬 준비가 부족하

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Mitchell and Morton 

1992, 382-383). 

우리나라는 2004년 12월 현재 전국적으로 

32개 대학교와 7개 전문대학에서 문헌정보학 

교육이 실시되고 있으며 석사과정은 25개 대학

교에서, 박사과정은 11개 대학교에서 실시되고 

있다. 석사와 박사과정에 학위논문 제출이 의

무화 되어 있으며, 대다수의 박사과정에서는 

일정기간의 실무경험과 학위논문 청구 이전에 

일정량의 연구논문 발표를 권장하고 있다. 이

러한 문헌정보학 교육환경은 그 형태적인 측면

에서 대학사서의 전문직 교육수준을 향상시키

는데 부족함이 없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교수

사서제를 적용하게 되는 경우에는 사서가 교수

직위의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로 하는 교

육내용들이 교과과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내용

적인 측면에서의 질적 강화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특히 교수사서에게 요구되는 연구 능

력과 관련하여 학문의 자유와 규범, 과학적 연

구 방법론과 연구 윤리의 문제들이 다루어질 

수 있어야 한다. 연구 능력이란 연구의 설계와 

수행, 결과의 보고와 심사 등 고도로 조직화된 

연구과정에 대한 경험을 통해 숙련되는 것이다. 

교수사서는 연구문제를 개념화하여 설계할 수 

있고, 문제 또는 현상에 대한 분석과 해석 및 

논의가 가능하며, 연구보고서를 작성할 수 있

는 능력이 있어야 한다. 연구지도의 한 부분으

로서 교수들의 연구에 참여할 기회를 가능한 

많이 갖도록 하고 교수의 지도 아래 단독의 연

구와 논문발표의 경험을 쌓게 함으로써 미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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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 활동에 대한 자신감을 키울 수 있는 교육

과정이 강조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교수사서의 주요 업무로서 사서의 교

육기능을 강화시킬 수 있는 교육이 제공되어야 

한다. 현재 대학의 정규과목으로 실시되고 있

는 이용자 교육을 보면, 정보원과 그 이용에 대

한 지식 및 기술이 사서들의 전문영역임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문헌정보학과 교수나 외부 강

사가 교육을 담당하고 있다. 대학의 정규과목

을 강의하기에는 사서의 교육 수준과 기술이 

미흡하기 때문이다(신선옥 1996). 대학사회에

서 사서의 교육기능이 제대로 수행되지 못하고 

있는 이유가 사서의 자질 때문이라면 이는 교

육자로서의 사서의 역량을 강화시켜 주지 못한 

교육의 문제로 해석해 볼 수 있다. 

따라서 이용자 교육을 전담할 수 있는 전문

적 지식뿐 아니라 교육기법을 배울 수 있는 전

문적인 사서교육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앞

으로 교수사서가 담당하게 될 이용자 교육의 

수준이 더 전문화될 것을 고려하여 컴퓨터 소

프트웨어 응용과 하드웨어 이용에 관한 지식도 

이용자 교육의 전문 지식에 포함되어야 할 것

이다. 최근 이용자 교육의 범위가 확대되면서 

여러 학문분야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컴퓨터 기

술과 응용 과정을 전문적으로 강의하는 교수사서

의 역할이 일반화되고 있기 때문이다(Douglas 

1999). 그리고 우리나라의 대학사서들은 고등

학교 교사들의 학력과 대등한 학력을 소유하고 

있지만 교수(teaching)수준에서는 교사들의 

교수기법보다 오히려 더 미흡하다는 점을 감안

하여 전문지식을 전달하는 교수방법의 중요성

도 강조할 필요가 있다. 미국의 문헌정보학 교

육은 학부가 아닌 대학원 과정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사서가 학부의 강의경험을 갖기 어려운 

환경이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대학원생 강의 

조교로서 학부에 개설된 문헌정보학 교과강의

의 실습기회를 가질 수 있는 더 나은 여건을 가

지고 있다. 물론, 문헌정보학과가 개설되어 있

는 대학교에 한정되기는 하지만 강의와 실험, 

토론과 기술 측면에서 사서들의 고유한 기술과 

방법을 터득하고 숙련시키는데 이러한 여건이 

최대한 활용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교수사서제의 발전은 사서의 문제가 아니라 

사서직의 문제이다. 어느 한 집단만의 노력으

로 이루어질 수 있는 단순한 문제도 아니다. 직

위체계의 정립, 자격과 평가의 기준, 교육내용

과 방법에 관한 문제들 이외에도 지시와 보고 

체계, 서비스와 강의, 그리고 연구를 위한 사서

의 적정 근무시간과 방법, 평가의 기준이 되는 

업무의 범주와 해석 그리고 평가 방법에 이르

기까지 교수사서제의 발전을 위해 검토되어야 

할 요소들은 매우 복합적이다. 이러한 문제들

이 성공적으로 해결되기 위해서는 개개인의 사

서뿐 아니라 도서관 경영자나 대학 운영자 그

리고 문헌정보학과 교수들의 관심과 충분한 합

의가 뒷받침 되어야 할 것이다. 

5. 결론과 제언

대학도서관의 기능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는

데 사서의 역할은 절대적이지만 지금까지 대학

사서직은 낮은 사기와 직무만족도, 전문성과 

정체성의 결여 그리고 전자도서관의 출현으로 

사서의 수가 감소하거나 그 존재가 사라질 수

도 있다는 위기감으로 점철되어 왔다. 그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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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과 정보를 근간으로 하는 21세기 대학의 

사회적 역할과 정보환경의 변화는 이전보다 더 

높은 사서의 역량과 전문성을 강조하고 있다. 

따라서 대학사회의 전문직으로서 교육의 역할

과 학술활동 그리고 지식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대학사서직의 본질에 대한 재검토와 적절

한 대학사서직의 모형이 제시될 필요가 있다. 

이 연구에서는 이용자와 사서 그리고 대학도

서관 모두에게 효율성을 가져다 줄 수 있는 대

학사서직의 한 지위체제로서 교수사서제의 발

전배경과 현황을 고찰하였으며, 교수사서제를 

도입하거나 유지, 발전시키는데 고려해야 할 

문제점들을 논의하였다. 그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미국 대학도서관의 교수사서제는 각종 

기준과 지침을 개발, 제정하고 있는 ALA와 

ACRL의 활동을 중심으로 발전해 오고 있다. 

교수사서제의 발전 현황을 살펴보면, 사서에게 

교수지위를 부여하고 있는 대학기관의 수가 

1960년대와 1970년대에는 활발한 성장세를 보

이다가 1980년대 이후부터는 다소 둔화되고 

있으며, 교수지위의 조건 중 보수와 종신재직 

그리고 동료심사제를 제외한 대다수의 항목들

이 대체적으로 잘 적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

났다. 

둘째, 교수사서제는 대학사회 내 사서의 이

미지를 개선시키고 개인적 성장과 직무만족도

의 향상 그리고 사서의 고유한 교육기능을 제

대로 수행할 수 있는 기회의 제공 수단으로서 

도서관과 대학의 발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러나 사서에게 부여

된 교수지위의 책임은 사서의 역할 수행에 혼

란을 주고, 도서관 서비스의 질을 위협하며, 나

아가 대학교육과정에 미치는 도서관의 기여도

를 약화시킨다는 비판과 우려도 낳고 있다. 따

라서 대학사서에게 적합한 지위를 보장하면서 

사서직의 특성을 최대한 반영할 수 있는 교수

사서제의 발전이 요구되고 있다. 

셋째, 교수사서제의 유지와 발전을 위해서는 

교수직위체계에 다양성을 부여해야 한다. 도서

관 업무를 수행하면서 교수지위에 따른 책임 

업무를 부가적으로 이행해야 하는 단일의 교수

사서제보다는 종신재직권이나 연구 또는 강의

의 책임 유무에 따라 교수직위를 구분하고 각 

유형에 따른 권한과 책임의 부여 방안이 고려

되어야 한다. 이는 연구나 논문발표의 의무를 

수행하지 못해 교수지위를 포기하거나 도서관 

서비스의 질을 저하시키는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단, 직

위체계가 다양해 질 경우에는 직위의 결정권을 

도서관 경영자가 아닌 지원자에게 주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넷째, 교수사서의 자격은 최소한 문헌정보학 

분야 박사학위를 필수요건으로 하거나 문헌정

보학 석사학위를 포함한 두개 이상의 석사학위

를 소유하도록 강화해야 한다. 교수사서가 정

규과목의 이용자 교육을 강의하거나 도서관장

으로서 도서관을 지도 감독하는 임무를 수행 

하게 되는 경우에도 일반교수와 동일한 자격을 

갖추는 것이 가장 적절할 것이다. 또한, 타 주

제 분야의 석사학위는 주제전문사서로서 특정 

주제 정보원의 특성과 지적 규범을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하므로 교수사서의 주제전문

성을 강화시킬 수 있는 추가의 효과를 가져 올 

수 있다. 

다섯째, 교수사서의 승진과 종신재직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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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임용을 위한 평가 문제는 사서의 도서관 업

무를 일반교수의 학술활동으로 인정하는가의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 만약 인정된다면, 사서

의 업무성과는 일반교수의 연구업적과 동등하

게 평가될 수 있다. 그러나 일반교수의 평가기

준인 연구업적을 근거로 교수사서를 평가해야 

한다면, 사서직과 교수직의 업무의 내용과 수

행 환경에 대한 차이를 고려하고 사서의 공식

적인 도서관업무를 제한하는 방안이 마련되어

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대학도서관이 고도의 전문직 사

서를 요구하고 다양한 교수사서의 직위를 제공

하게 된다면, 사서의 교육과 훈련을 책임지고 

있는 문헌정보학과의 교육과정 또한 그 변화를 

반영해야 한다. 교수지위의 임무와 역할을 이

해하고, 연구 능력을 강화하며, 정규과목의 이

용자 교육에 대한 전문적 지식과 그 지식을 효

율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교육기법들을 배울 

수 있는 적합한 교육이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교수사서제가 대학사서직의 유일한 지위체

제는 아닐 것이다. 물론, 교수지위의 책임을 수

행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거나 의지가 없다면 

교수사서제는 아무런 의미를 갖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대학사서의 교수지위가 사서 개개인의 

권익을 보장하는데 그치지 않고 대학도서관의 

교육과 연구, 그리고 이용자 서비스의 질을 향

상시키는 결과를 가져오며 궁극적으로 모기구

인 대학의 발전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앞으로 

대학사서들이 고려할 수 있는 전문직 진화의 

한 단계로서 교수사서제의 가치를 논의하고 이

를 국내 환경에 적용시키기 위한 보다 구체적

인 방안들을 제시할 수 있는 후속연구의 필요

성도 강조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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